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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24.(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건강플러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제조․판매하고 식품소분업소인 ‘주식회사 생생드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소분․판매한 ‘우슬닭발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닭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건강플러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식회사 
생생드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슬닭발환
(기타가공품)

닭고기
2026.07.02.~
2028.05.26.

0.1kg~
40kg

(제조) 
1,287kg
(소분) 
363k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의 내용량은 3종류임(150g, 220g, 500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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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 우슬닭발환

•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 제조업체(소재지):
  건강플러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내용량: 0.1k ~ 40kg

• 소비기한:
 2026.07.02.~2028.05.26.

• 제품명: 우슬닭발환

•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 제조업체(소재지):
  건강플러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분업체(소재지):
  주식회사 생생드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내용량: 150g, 220g, 500g

• 소비기한:
 2026.07.02.~202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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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
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